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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보 도 일 시
년 월 일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9 21 ( ) .
통신 방송 인터넷은 수 이후 보도 가능· · 9.20( ) 11:00※

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

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「 」

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①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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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② 「 」

과열지역 요건 세 부 내 용
전제조건 주택가격 직전 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동기간 물가상승률3 > x 1.3

선택요건
택( 1)

주택공급
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을 초2 5:1
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초과( 10:1 )

분양권 전매량 직전 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동기대비 이상 상승3 30%
주택보급률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

위축지역 요건 세 부 내 용
전제조건 주택가격 직전 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이상 하락6 1.0%

선택요건
택( 1)

주택거래량 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이상 감소3 20%
미분양 직전 개월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동기 대비 배 이상3 2
주택보급률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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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주택정책과 최철승 사무관 정용연 사무관( 044-201-3324), ( 044-201-3320)☎ ☎ 에게
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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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기존 조정대상지역 개 과열지역(40 )의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현행( )

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
택지유형 전매제한기간

서울 전역 개구(25 ) 전체택지 소유권이전등기시

경기도

과천시 광명시, 전체택지 소유권이전등기시

성남시

공공택지 소유권이전등기시

민간택지 년 개월1 6

하남시 고양시,
남양주시 동탄, 2

공공택지
민간택지 제외( )

소유권이전등기시

부산

해운대구 연제구,
동래구 남구, ,
수영구,
부산진구

민간택지
공공택지 제외( )

전매제한 없음
신규 설정 예정( )

기장군

공공택지 소유권이전등기시

민간택지
전매제한 없음
신규 설정 예정( )

세종 -
공공택지
민간택지 제외( )

소유권이전등기시


